
하남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의자 : 박진희 의원

발의일 : 2020. 4.

1. 제안이유

  ◌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주민등록상 주민을 기준으로 

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제외된 외국인 주민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

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으로 명시하기   

위하여 지급 대상 조항 개정

2. 주요내용

  ◌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자를 「주민등록법」상 주민등록한 사람, 「재한

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

사람으로 함. (안 제5조)

3. 검토의견

  ○ 본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민의 안정적 생활과 지역

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291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 및 

제정된 조례임.

  ○ 한편, 본 조례를 신속히 추진하면서 지급대상을 주민등록상 주민으로 

한정하여 결혼이민자, 영주권자가 부득이 지급대상에 제외된 바

  ○ 본 개정안을 통해 지급대상에 포함시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

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법령 

저촉 여부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
